
이해충돌방지법
사전준수

공정한 공직사회를 위한



공직자의 이해 충돌
공직자의 이해 충돌이란??

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

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

▶ “공직 전반 부패 원천을 차단하는 기본법”으로

국민의 눈높이에서 공직자의 부당한 사익추구 행위를 금지하는

「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」이 ’21년 5월 제정되어

’22년 5월 19일부터 시행 될 예정입니다.



이해 충돌
예방 및 관리 행위기준

이해충돌 예방 및 관리 10개 행위 기준에는

무엇이 있나요?

❶ 사적이해관계자 신고/회피/기피 신청 (제5조)

❷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 및 매수 신고 (제6조)

❸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(제9조)

❹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(제15조)

❺ 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(제8조)

제한·금지
행위

❻ 가족 채용 제한 (제11조)

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(제12조)

❽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(제10조)

❾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 및 수익 금지 (제13조)

❿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 정보 이용 금지 (제14조) 

신고·제출
의무



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하면 어떤 조치를 받나요?

위반 시 조치사항

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징계, 과태료 및 형벌, 부당이득 환수 등

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받습니다.

•  직무상 비밀·소속기관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, 

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을 취한 공직자는  

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

•  공직자로부터 제공받거나 부정 취득한 비밀·

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 

재물·재산상 이익 취득한 자 5년 이하 징역 

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등

예시



이해충돌방지법은 언제부터 시행이 되나요?

이해충돌방지법 관련 신고는 어디로 할 수 있나요?

시행일자 및 신고

국민의 염원을 담은 ‘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’은

2021년 5월부터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

2022년 5월 19일부터 전격 시행 될 예정입니다.

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

경우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.

•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

•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

• 국민권익위원회



공직자의
직무수행 공정성 강화를 위해
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
앞장서겠습니다.




